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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사정 업무경력 확인서

주 소
주민등록번호

성 명 (한자)

소 속 근 무 기 간 직 위 ․ 직 급 담 당 업 무

년 월 일～ 년 월 일 ( )

년 월 일～ 년 월 일 ( )

년 월 일～ 년 월 일 ( )

년 월 일～ 년 월 일 ( )

(주) 1. 소속란은 근무하였던 부․팀․과․계 등을 명시할 것.
2. 실제 해당 손해사정사 구분별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경력만을 시기와 종기를

구분하여 연월일까지 기재하고, 손해사정사 구분[재물, 차량, 신체]을 반드시

기재할 것

3. 담당업무란은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.

상기인은 보험업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-4조 제2항의

규정에 의하여 손해사정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소속기관

금융감독원장 귀하

190㎜×268㎜(인쇄용지 2급 60g/㎡)


